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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,

  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, 방한일 위원님, 김선태 위원님, 

양경모 위원님, 이연희 위원님, 이철수 위원님, 정병인 위원님 ! 

 ❍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

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
 ❍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「충청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 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 ❍ 본 조례안은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

하고자 센터‧협의회 설치하고, 사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

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행하고,

 ❍ 기존 표기를 조례의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고자 조례를 

일부 개정코자 합니다.

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 ❍ 조례안 제8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‧운영,

    제9조 협의회 설치, 제10조 위원의 제척‧기피‧회피,

    제11조 사무의 위탁, 제12조 예산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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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안 제2조, 제4조는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례의 띄어

쓰기 표기를 바로 잡았습니다.

 이상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

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. 

 ❍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, 

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

하겠습니다. 

 ❍ 금번 부의안건은 해당 조례에 대한 도민의 편익과 이해 

증진을 위한 제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

마치겠습니다. 

   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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